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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충사 리소는 사 제155호로 지정 리하고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

정신과 업을 선양하기 한 곳으로 2011년 시 과 교육 을 갖춘 충무공

이순신 기념 을 건립하여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한 각종 유물을 시하고 있고

「문화재청 감사규정」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상기 에 해당되며

기 업무 반에 한 사항이 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한 감사를 실시하 다.

2. 감사대상기

이번 감사는 충사 리소를 상으로 실시하 다.

3. 감사 점

직원 황은 총 52명(정규직 29명,비정규직 23명)이고,2016년 산은 3,170백만

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내부 청렴도 취약 5개 분야( 산집행,업무지시 등)

를 포함한 회계감사와 더불어 주요 시설물 국유재산 리,물품 유물 리

실태,비정규 직원 리․복지 등 기 운 반에 하여 검하 다.

4. 감사기간 및 원

2016.3.21.부터 같은 해 3.25.까지 총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 다.

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.5.9.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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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: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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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사 소

주   

제    목    정가격 결정에 한 사항

계기     현충사 소   

내     

충사 리소는 국보 제76호「난 일기」7 등 24 의 국가지정문화재에 하여

’★★★★★★★’등 2개사와 아래와 같이 유물 정 복제 련 용역 계약을 체결

하 다.

구분 복제 상 문화재 정가격(원)
계약기간

계약 액(원)
계 약 자

용역
난 일기 2책, 임진장 1책

서간첩 1책 51,073,000
‘13.9.7. 〜‘14.3.31.

48,500,000 ★★★★★★★

용역
난 일기 5

이순신 련고문서 15 98,450,000
‘14.5.15. 〜‘14.12.16.

91,500,000 (주)○○○○○

「계약 규 정가격 작성기 」제2조(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)에 따라

계약담당공무원은 정가격 작성 등과 련하여 이 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

업무를 처리하며, 정가격 작성 시 표 품셈에 정해진 물량, 련 법령에 따른 기

가격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충사 리소는 상기와 같이 계약을 추진하며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정가격을

작성하 으나,해당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따라 인건비를

책정하여야 함에도 보존처리기술자 보존처리기능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라

단하여,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신 문화재수리 노임단가(보존처리)를

용 정가격을 작성하여 총 2,148,578원을 과다 계상한 결과를 래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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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속 직·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근무처

충사 리소
기획운 과

◎◎서기◇◇◇ ‘13.5.25.∼ 재. 재무 보조
충사 리소
기획운 과

년도

고시된 인건비 1일 단가(원) 차액(원) 작업일수 과다계상액(원)

보존처리

기술자(A)

보존처리

기능자(B)

고

기술자(C) 기술자(D)
A-C B-D A B A B

2013 203,802 174,250 199,093 175,860 4,709 -1,610 44 60 207,196 -96,600

2014 224,182 191,675 205,518 187,789 18,664 3,886 84 121 1,567,776 470,206

합 계 2,148,578

한,2013년 사업에 한 정가격을 작성하며 4 의 과업량이 다름에도 소요

인력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해당 용역의 정가격 작성에 미흡한 이 있었다.

년도 상 문화재 규격 면 수
소요인력(인)

책정인건비(원)고
기술자 기술자

2013

임진장 33.5*46.0 168 11 15 4,855,572

서간첩 24.5*39.7 18 11 15 4,855,572

계사일기 28.2*24.9 62 11 15 4,855,572

갑오일기 28.8*26.0 104 11 15 4,855,572

소 계 352 44 60 19,422,288

조치할 사항

충사 리소장은 정가격 결정 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련 규정을

철 히 수하시기 바라며, 련자에게는 주의를 구합니다.

〔 련자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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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사 소

제도상 개선

제    목    물  및 에 한 사항

계기     현충사 소 

내     

충사 리소는 ‘이충무공 련 소실 유물의 행방 조사를 한 주변지역 방계

후손 탐문 조사’ ♣♣♣ 등 2인이 182건 221 (이충무공 4 손∼13 손 등 후손

련 고문서 154 ‘무비지 필사본’등 고 28건 67 )의 고문서 등을 소유

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‘14.12.26.해당 고문서 등에 한 구입계획을 수립,유물

평가회의(’15.1.21.)를 거쳐 ‘15.2.3총 38,000,000원에 182건 221 을 ♣♣♣ 등 2인으

로부터 구입하 다.

「국립고궁박물 유물구입규정」제7조는 박물 장은 구입 상 유물의 평가를

해 3차례 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「유물취 규정」제

4조(유물 장)는 유물 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하여 유물을 소장 리하는 각

기 은 유물 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당시 충사 리소는 유물구입에 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「국립

고궁박물 유물구입규정」을 참고하여 유물구입을 실시하 음에도,3차에 걸쳐

구입 상유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구입 상유물 평가를 1회만

실시하는 등 유물 구입 차의 정성 확보가 미흡하 고,

구입 상유물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구입 유물 충무공과 직 련이

있는 유물은 없고,충무공 후손 련 고문서․ 일반 고 이며,충무공

후손 련 고문서 182건 134건은 특이성이 발견되지 않는 일반 인 자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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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되고,고 의 경우 28건 6건을 제외한 22건의 경우 한시집 등 일반 인

자료로 평가되고 있어,특이성이 발견되지 않는 일반 고문서 등의 경우 구입의

필요성 구입 단가에 한 개별 평가를 통해 구입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 으나

이러한 차 없이 매도희망자의 의견 로 일 가격을 책정한 후 구매하 다.

한 구입한 유물에 한 유물 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‘16.3.24.

감사 시 재 이를 작성·비치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

충사 리소장은 구입 유물에 해 유물 장을 작성 비치하시고,유물구입

련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유물구입 시 에는 련 규정 용을 철 히 하시기
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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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사 소

시 정  

제    목    산 사 료 납 시 행보 조치에 한 사항

계기     현충사 소 

내     

충사 리소는 ‘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3-1’(주차장 매 식당,토지

302㎡ 건물 250.7㎡)에 하여 ♦♦♦(‘15.11.1∼’16.10.30.)에게 유상으로 사용 허가하며,

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인 10,567,120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 다.

「국유재산법」제32조(사용료)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

등)는 1천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분납하게 할 경우 연간 사용료의

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의 범 안에서 보증 을 치하게 하거나 이행

보증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충사 리소는 상기와 같이 1천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4회에 걸쳐

분납하게 하 으면,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의 범 안에서

보증 을 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

않았다.

조치할 사항

충사 리소장은 련자에게 이행보증조치를 하시고,향후는 국유재산

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분납 시 련 규정 용을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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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사 소

주   

제    목    세출 산 목적  집행에 한 사항

계기     현충사 소 

내     

「국가재정법」제45조( 산의 목 외 사용 지)는 앙 서의 장은 세출 산이

정한 목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「2015년 산 기 운용계획 지침」에

따라 목 ·지 기 ·단가 등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충사 리소에서는 2015년 이순신장군 유물구입을 추진하면서 유물구입에

한 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유물 구입(182건,221 /38,000천 원)을 추진

하 고,유물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

「국가재정법」 「2015년도 산 기 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반하 다.

한 ’13년 산각목명세서 상 ‘주차장 권역정비 2차’(900,000천 원)로 반 된

사업비 일부를 당 산과 다르게 ‘ 충사 사 일원 정비 장비고 증축

공사’(209,600천 원)사업을 시행하 다.

조치할 사항

충사 리소장은 향후「국가재정법」 「 산 기 운 계획 지침」에

따라 산 편성 지출 업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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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사 소

시 정  

제    목    시설공사 하 보수에 한 사항

계기     현충사 소 

내     

충사 리소에서는 충사(사 제155호)사 지에 한 문화재 보존· 리

시설물 유지 리를 해 2015년에 ‘충무문 좌측 문 보수공사’등 2건의

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 다.

(단 :천원)

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방법 시공자 준공금액 
하자책임

보증기간 

충무문 측 협문 보수공사 2015.5.15. 공개경쟁 ㈜◬◬◬◬ 51,380
2015.7.22.

~2018.7.21.

기념  상방수 및  흙다짐 
벽 보강공사

2015.8.26. 공개경쟁 ㈜◘◘◘◘ 44,023
2015.9.23.

~2017.9.22

상기 공사 건에 자체종합감사기간 동안 장을 확인한 결과 ‘충무문 좌측

문 보수공사’는 오른쪽 기둥에서 갈램 상이 발생하 고 ‘기념 옥상방수

외부 흙다짐 벽 보강공사’에서는 옥상 통기완충형 노출복합방수층 1/3정도가

변색 상이 발생되어 추후 들뜸 상으로 발생될 우려가 확인되었다.

조치할 사항

충사 리소장은「국가계약법」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련업체에 하자

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
